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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1998. 9. 23 조례 제1093호
개정 1999. 9. 10 조례 제1156호

2000. 5. 17 조례 제1196호
2004. 1. 8 조례 제1335호(제명개정)
2006. 12. 15 조례 제1486호
2007. 8. 13 조례 제1546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 2013. 1. 7 조례 제1904호
일부개정 2015. 9. 30 조례 제2118호(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1. 1 조례 제2150호(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자율방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18. 2. 27 조례 제2342호
일부개정 2021. 6. 10 조례 제2774호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307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음식물류 폐기

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10〉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

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별 발생 억제방안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개인, 단체 및 법인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수수료 등 보조금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및 처

리 계획에 포함된 발생 억제 계획을 우수하게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상하

수도 요금 등의 지원

4.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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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

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

다.〈개정 2021. 6. 10〉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

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2023. 12. 28〉

④ 시장은 음식물 폐기물을 실제 배출한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하여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제작 방법 등) ① 음식

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및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되,「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다.〈개정 2021.

6. 10〉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하기 쉽고 튼튼한 재질로 제

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음식

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상호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6. 10〕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광명시 전 지역에서는 음식물

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

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배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② 삭제〈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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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로 한정한다. 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

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2023. 12. 28〉

1.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하거나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

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

2.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 또는 RFID

종량기 및 감량기에 배출. 다만,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

생하여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로는 배출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봉투 또는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

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는 수집ㆍ운반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계식으로 차에 실을 수 있도록 따로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싱크대에 탈수기를

부착하도록 권고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전용수

거용기, RFID 종량기 및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2023. 12. 2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제4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 또는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제7조(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茶

類)나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또는 패스트푸드

점 형태의 영업은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한다.

제8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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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이내에 위탁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

류를 시장에게 제출할 것

2. 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

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적힌 사항을 이행할 것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

출할 것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

하여 처리하려는 자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실제 처리비용을 반입수수료로 징

수한다.

부칙〈2018. 2. 27 조례 제234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10 조례 제2774호〉

이 조례는 2021.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8 조례 제307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추 1)- 3841 -

[별표 1]〈개정 2023. 12. 28〉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 종량제봉투 가격

(단위: 원)

규 격

적 용 시 기

비 고

2024. 1. 1. 2025. 1. 1. 2026. 1. 1. 2027. 1. 1. 2028. 1. 1.

1L 판매가격 50 60 70 80 90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퍼센트를

적용

2L 판매가격 70 80 90 100 110

3L 판매가격 100 110 130 150 170

5L 판매가격 160 180 200 220 250

10L 판매가격 290 320 360 400 440

20L 판매가격 550 610 680 750 830

□ 무게형 수수료

규격

적 용 시 기

2024.1.1. 2025.1.1. 2026.1.1. 2027.1.1. 2028.1.1.

㎏ 60 66 73 81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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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개정 2021. 6. 10〉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

(제5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방 법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 전ㆍ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

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ㆍ고추장ㆍ간장ㆍ김치 등

은 헹구어 배출

- 비닐, 병뚜껑, 패각(貝殼)류, 복어내장, 티백, 핵과

(核果)류의 씨앗, 동물 및 어패류의 뼈 등 딱딱하

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